












 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

  1. 제1종지구단위계획: 토지이용을 합리화·구체화하고, 도시 또는 농·어촌의 기

능의 증진,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

  2. 제2종지구단위계획: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·계획적으로 개

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

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




